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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1. 거시경제

■ 세계 경제

    □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회복, 그러나 여전히 불안정한 경제

- 2022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가 성장의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여전히 신흥국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재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

른 공급망 불안정(공급망 병목),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 출현 등에 따른 

경기 회복 불확실성, 글로벌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급작스러운 수요 회복 등이 반

영될 경우 물가상승 및 인플레이션의 악재도 존재함. 

- 물가의 주요한 영향을 차지하는 국제유가의 경우, 수요 회복세 확대로 인해 향후 

대폭 인상 가능성이 존재함.

- 세계 경제의 주요한 영향을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경우, 고용·소비 개선 흐름으로 

경기 회복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세가 주춤할 우려가 존재함. 추가로 중국과의 G2 갈등 상황 전개 방향에 

따라 세계 경제의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 유로존은 경제활동 정상화, 경제회복기금 집행 등의 영향으로 성장 개선 흐름은 지

속할 전망임. 

주요 기관별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기관별 세계은행(WB) OECD IMF

성장률(%) 5.6% 4.5% 4.4%

발표 시점: 세계은행 21.6.8/ OECD 21.12.1 발표자료 / IMF 22.1.25

■ 국내경제

  □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선방한 국내경제, 회복 동력 확보가 향후 과제

- 2021년 우리나라 경제는 탄탄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후반기(3분기) 들어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출현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수급 불안정 △소비, 수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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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축소 등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성장률이 0.3%에 그침. 

- 4분기 들어 경기 반등 효과로 1.1% 성장률을 기록하며 우리나라는 2021년 최종 

4.0%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이는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구체적인 항목별

로는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율이 각각 3.6%, 9.7%로 반등하였고, 정부소비는 5.5% 

증가하였음.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2022년은 세계 경제 성장세, 일상회복, 대선‧지방선거 정치 상황 등 영향으로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적으로 G2 경제 성장세 둔화, 인플레이션 장

기화 인한 미국 등 주요나라들의 금리 인상, 환율 변동, 코로나19 바이러스등 불확

실성 요인이 상존하며 약 3% 성장이 예측됨.

- 물가는 21년 4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급

등, 농·축·수산물 수급여건 악화 등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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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의 경우, 공급망 확대로 인하여 역대 최대 실적(6,430억 불) 달성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무역 규모 역시 역대 최대치(1조 2,555억 불)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한국은행에서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목표로 2021년 8월, 11월 두 차례 금

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2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출처 :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GDP 속보, 기획재정부 

■ 임금 결정현황  

□ 양극화 및 소득 분배 악화 방지를 위한 노동자 임금인상 필요

- 지난해 노동 현장 내 노동자 임금 결정현황 역시 개선의 흐름을 보이며, 정상적인 

임금 교섭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지난해 주요 대기업들의 임금 교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사상 최대 폭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음. 이는 코로나 사태로 억제된 임금인상 풍토가 최근 급상승

한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점차 임금인상에 대한 노동조합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021년 주요 대기업 임금 결정현황

기업명 임금인상률 비고

LG전자 9% 2011년 이후 최고

SK하이닉스 8%

현대자동차 기본급 7만 5천 원 인상

삼성전자 7.5% 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 3.0%

삼성SDI, 삼성전기 7% 기본급 4.5%, 성과인상 2.5%

출처 : 신문기사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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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추이 변화

출처: 노동부

- 아울러, 2021년 3분기의 경우 월평균 임금총액은 375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7만7,000원) 상승하였음. 코로나 특수를 누린 주요 대기업 영업이익의 사상 최

고 증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은 올해 들어 임금을 

7~9% 올린 데 이어 추가 성과급 논의도 진행하고 있음. 

- 명목임금 상승률1)은 최근 몇 년을 통틀어 가장 높은 4.3%를 기록하고 있음.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최저수준(1.5%) 기록하며 소득 양극화 및 분배수치 악화 등

의 부정적 요인이 존재함.

Ⅱ. 임금인상요구안 주요 산출근거 

1. 2022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 10년 만에 최대 폭의 물가상승 및 주택비 현실 반영

 - 지난해(9월 기준) 물가조사를 시작으로 전체 11개 비목*에 대한 생계비를 산출함.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및 문화, 교육, 기타 상품 및 서비스

 - 2022년 표준생계비 산출을 위한 중점 고려사항은 ▲최근 10년을 통틀어 가장 큰 

폭의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 급등 ▲농수축산물 수급 악화 ▲코로나 거리두기 

영향에 따른 변화가 대표적으로 고려됨

1) 명목임금 상승률 :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상용+임시·일용)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의 전년대비 상승률



- 5 -

<참고> 표준생계비 가구별 구성원 정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I) 4인 가구(Ⅱ) 4인 가구(Ⅲ)

2014년
모형
이후
가구원
구성

성인 1인
25~29세

성인 남녀
남 29세
여 26세

가구주
36세
배우자
33세
자녀 6세

가구주 42세
배우자 39세
자녀 11세
자녀 8세

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자녀 16세
자녀 13세

가구주 52세
배우자 49세
자녀 21세
자녀 18세

1) 산출 결과    

- 생계비 산출 결과 단신 가구는 2,508,376원, 2인 가구는 4,294,179원, 3인 가구는 

5,297,270원, 4인 가구(Ⅰ)는 6,693,436원, 4인 가구(Ⅱ)는 7,493,152원, 4인 가구

(Ⅲ)는 8,004,728원으로 나타남.

2022년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 (단위 : 원)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Ⅱ)

4인가구
(Ⅲ)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비
586,747 514,035 550,391 1,126,179 1,422,404 1,673,013 1,869,984 2,006,567

주류 및
담배비

212,992 145,492 179,24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의류 및
신발비

70,924 88,334 79,629 157,155 190,691 228,113 242,363 268,372

주택·수도·
전기 및
연료비

778,816 778,816 778,816 889,301 1,109,774 1,301,211 1,301,211 1,301,211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비
75,253 55,621 65,437 133,411 154,854 209,971 210,718 210,718

보건비 71,311 71,311 71,311 143,541 214,853 287,082 287,082 287,082

교통비 80,028 80,028 80,028 455,139 465,419 528,809 597,929 625,186

통신비 164,747 164,747 164,747 230,347 230,347 295,947 361,547 361,547

오락 및
문화비

124,808 120,392 122,600 137,691 150,085 131,626 132,345 136,761

교육비 62,343 62,343 62,343 62,343 226,628 685,389 936,841 1,129,404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74,102 118,844 96,473 213,826 240,021 260,635 297,302 297,470

11개비목
합계

2,302,071 2,199,963 2,251,017 3,761,925 4,618,068 5,814,788 6,450,314 6,837,310

조세
공과금

264,444 250,275 257,360 532,254 679,202 878,648 1,042,838 1,167,418

총계 2,566,515 2,450,238 2,508,376 4,294,179 5,297,270 6,693,436 7,493,152 8,00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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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증감률)
2022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Ⅱ)

4인가구
(Ⅲ)

총계 8.4 7.2 7.8 6.0 8.6 9.8 9.6 10.0
 - 2022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의 경우, 단신 가구는 7.8%, 2

인 가구는 6.0%, 3인 가구는 8.6%, 4인 가구(Ⅰ)는 9.8%, 4인 가구(Ⅱ)는 9.6%, 4

인 가구(Ⅲ)는 10%로 나타남.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 비중)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가 전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원)

비목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Ⅱ)

4인가구
(Ⅲ)

주택·수도·
전기 및 연료비 778,816 778,816 778,816 889,301 1,109,774 1,301,211 1,301,211 1,301,211

보건비 71,311 71,311 71,311 143,541 214,853 287,082 287,082 287,082

교육비 62,343 62,343 62,343 62,343 226,628 685,389 936,841 1,129,404

주거보건교육
소계

912,470 912,470 912,470 1,095,185 1,551,255 2,273,682 2,525,134 2,717,697

주거보건교육
소계비율

35.6 37.2 36.4 25.5 29.3 34.0 33.7 34.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586,747 514,035 550,391 1,126,179 1,422,404 1,673,013 1,869,984 2,006,567

주류 및 담배비 212,992 145,492 179,24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의류 및 신발비 70,924 88,334 79,629 157,155 190,691 228,113 242,363 268,372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비 75,253 55,621 65,437 133,411 154,854 209,971 210,718 210,718

교통비 80,028 80,028 80,028 455,139 465,419 528,809 597,929 625,186

통신비 164,747 164,747 164,747 230,347 230,347 295,947 361,547 361,547

오락 및 문화비 124,808 120,392 122,600 137,691 150,085 131,626 132,345 136,761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74,102 118,844 96,473 213,826 240,021 260,635 297,302 297,470

조세공과금 264,444 250,275 257,360 532,254 679,202 878,648 1,042,838 1,167,418

주거보건교육
제외소계

1,654,045 1,537,768 1,595,907 3,198,994 3,746,015 4,419,754 4,968,018 5,287,031

주거보건교육
제외소계비율

64.4 62.8 63.6 74.5 70.7 66.0 66.3 66.0

2021년 표준생계비 2,566,515 2,450,238 2,508,376 4,294,179 5,297,270 6,693,436 7,493,152 8,004,728

 - 식료품비를 제외한 가구별 지출 규모가 비교적 큰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

육비가 전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해본 결과 단신 가구 36.4%, 2인 가구 

25.5%, 3인 가구 29.3%, 4인 가구(Ⅰ) 34.0%, 4인 가구(Ⅱ) 33.7%, 4인 가구(Ⅲ) 34.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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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가 전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추이 (단위 : %)

 -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비가 생계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

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가 합해지면 전체 생계비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함.

 (통계청 가구 소득과의 차이)
2022년 생계비와 2021년 통계청 가구 소득과의 비교2) (단위 : 원)

생계비 비교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
4인가구(
Ⅱ)

4인가구(
Ⅲ)

통계청 2021년
3/4분기총소득(B)

2,857,941 3,767,082 5,595,207 6,508,184

노총 표준생계비 2,508,376 4,294,179 5,297,270 6,693,436 7,493,152 8,004,728

2022년 생계비 - B -349,565 527,097 -297,937 185,252 984,968 1,496,544

 - 2022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와 통계청 가구 소득과의 비교를 해보았을 경우, 단

신 가구 ╶349,565원, 2인 가구 +527,097원, 3인 가구 ╶297,937원, 4인 가구(I)

+185,252원, 4인 가구(Ⅱ) +984,968원, 4인 가구(Ⅲ) +1,496,544원으로 나타남.

2. 조합 설문조사 결과

 - 조합을 대상으로 2021년 임단투 결과 및 평가와 2022년 임금인상 지표 등 지

침 마련을 위해 설문조사 실시

*조사 기간 : 2021.12.22. ∽ 2022.1.21.

*응답 단위노조 수 : 314개

2) 통계청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 1인 이상), 노동자가구

　
단신
남성

단신
여성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I)

4인가구
(II)

4인가구
(III)

2018년 33.8 35.2 34.5 21.3 26.7 25.9 27.8 30.3 

2019년 31.9 33.2 32.5 21.5 23.7 28.8 28.9 30.1 

2020년 31.5 32.8 32.1 21.0 23.1 28.1 28.9 29.5

2021년 35.6 37.2 36.4 25.5 29.3 34.0 33.7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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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시 임금인상요구율 선호도)

단위 사업장 선호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 (단위 : %)

 -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에서 올해 선호하는 임금인상요구율은 설문에 응답한 

314개 노조 가운데 ‘6% ~ 9% (165개 노조, 52.5%)’을 원하는 응답이 가장 많

았으며, 뒤이어 ‘3% ~ 6%(114개 노조, 36.3%)’ , 10% 이상(23개 노조, 7.3%)‘

1% ~ 3%(6개 노조, 1.9%)’, 무응답(6개 노조, 1.9%) 순으로 나타남.

(2021년 임금인상요구율 및 타결률)

(2021년 교섭 기간)

- 임단투 교섭 기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 3∼4개월(100개 노조, 31.8%)이 소요된다

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2개월(78개 노조, 24.8%), 5~6개월(60개 노조,

19.1%) 순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의 50% 넘는 노조가 교섭 시작 후 평균 4개월 

이내에 교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음.

문 항 응답 수 (개) 비 중 (%)

1개월 미만
1∼2개월
3∼4개월
5∼6개월
6개월 이상
무응답

27
78
100
60
38
11

8.7
24.8
31.8
19.1
12.1
3.5

합 계 314 100.0

2021년 평균 임금 교섭 기간 

 

- 한편, 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임금결정진도율의 경우(22년 2월 현재, 2021년 

1~11월) 전체평균 51.0% 사업장에서 임금이 결정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21년 

협약임금인상률의 경우 전체평균 4.3%의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3).

3) 통상임금 기준, 1월 ~11월 누계치.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22년 2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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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섭 특징 및 2022년 교섭 전망)

 -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결과 2021년 한국노총 단위노

조의 평균 임금인상 요구율은 6.6%로 나타났으며, 실제 교섭 이후 임금인상 

평균 타결률은 4.3%로 나타났음. (응답 노조수 : 요구수준 - 250개, 타결수준 – 245개)

* 2020년 단위노조 임금인상요구율 5.8%, 타결률 2.9%

- 이를 기본급 기준의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 임금인상 요구액4)은 153,390

원이었으며, 평균 타결액은 102,280원으로 조사됨

 - 2021년 임금인상 요구수준과 타결수준 모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의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

로 추측해볼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기업규모별, 산업별 임금 격차 및 교섭 

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치라 해석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함.

- 2022년 단위노조 임금 교섭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에 대한 기대감, 10년 

만에 최고의 물가상승 등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임금인상에 대한 단위노조의 

기대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함.

- 다만, 코로나 이후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임금인상 전략도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함. 이를 위해, 기업 규모별, 종사상 지위별로의 상생의 임금인상 전

략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4) 임금 교섭 현황의 기준임금은 기본급기준임.

요구수준 타결수준

인상률
6.6%

(전년대비 0.6% 상승)

4.3%

(전년대비 1.4% 상승)

금액(기본급 기준) 153.390원 102,280원

* 응답 노조수 : 요구수준 - 250개, 타결수준 - 2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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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회원조합 임단투 중점 활동 사안)

문 항 1순위 2순위 3순위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52
(16.6)

13
(4.2)

20
(6.6)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 대응 13
(4.2)

29
(9.4)

30
(9.9)

현장 디지털화(자동화 등) 대응 1
(0.3)

5
(1.6)

7
(2.3)

비정규직 고용개선 7
(2.2)

10
(3.2)

14
(4.6)

정년연장 대응방안 마련 11
(3.5)

37
(12.0)

39
(12.8)

임금체계 개선 대응 32
(10.2)

63
(20.4)

41
(13.5)

복수노조 관련 교섭권 확보 2
(0.6)

12
(3.9)

3
(1.0)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13
(4.2)

46
(14.9)

60
(19.7)

임금피크제 폐지 14
(4.5)

39
(12.6)

43
(14.1)

임금인상 168
(53.7)

55
(17.8)

47
(15.5)

합       계 313
(100.0)

309
(100.0)

304
(100.0)

2022년 회원조합 임단투 중점 활동 사안 (단위: 개, 아래 괄호 %)

 - 2022년 임단투에서 중점 순위를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임금인상(168개 노조,

53.7%)’을 선택하였으며 이어서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52개 노

조, 16.6%)’로 나타남.

- 2순위는 ‘임금체계 개선 대응(63개 노조, 20.4%)을 선택하였으며, 뒤이어 ’임금

인상(55개 노조, 17.8%)로 조사됨.

- 3순위는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60개 노조, 15.5%)로 나타났으며, ’임

금인상(47개 노조, 15.5%)이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음.

- 2022년 노총 산하조직에서는 올해 임단투에서 임금과 관련된 항목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과 관련한 노동자 건강권에도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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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노총 활동 희망 사안)

 

- 2022년 한국노총 최우선 희망 활동 사안을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90개 노조, 29.0%)’를 선택하였으며 뒤이어 ‘정년연장 

대응(48개 노조, 15.5%)’ 순으로 나타남.

- 2순위는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62개 노조, 20.2%)’ ,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49개 노조, 16.0%)’ 순으로 나타남.

- 3순위는 ‘정년연장 대응(68개 노조, 22.4%)’ ,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58개 노조, 19.1%) 순으로 나타남.

- 2022년 노총 산하조직에서는 고용안정과 관련된 활동(총고용 유지, 구조조정 

저지 등)을 노총 중점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

보건, 정년연장, 통상임금 범위확대 등에 대해서도 대응해주길 희망하는 것으

로 나타남.

문 항 1순위 2순위 3순위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90
(29.0)

17
(5.5)

29
(9.6)

노동시간 단축대응 30
(9.7)

43
(14.0)

26
(8.6)

통상임금 범위확대 등 대응 45
(14.5)

49
(16.0)

34
(11.2)

최저임금 인상 40
(12.9)

29
(9.4)

24
(7.9)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응 16
(5.2)

18
(5.9)

16
(5.3)

사회안전망 강화
(노후소득보장, 4대 보험 개선 등)

1
(0.3)

27
(8.8)

28
(9.2)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12
(3.9)

62
(20.2)

58
(19.1)

여성 노동자 차별철폐 및 성평등 실현 26
(8.4)

5
(1.6)

6
(2.0)

친환경 저탄소 경제전환에 따른 대응 2
(0.6)

10
(3.3)

14
(4.6)

정년연장 대응 48
(15.5)

47
(15.3)

68
(22.4)

합계
310
(100.0)

307
(100.0)

303
(100.0)

2022년 한국노총 활동 희망 사안 (단위: 개, 아래 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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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2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안 

□ 임인년 = 임금인상을 통한 불평등 완화‧해소의 해(년)

 - 2022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 

분배 악화 및 양극화 우려가 심화하고 있음.

- 특히,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정규직,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 

취약계층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임금인상 정책이 적

극적으로 도모돼야 함.

 - 그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 임금자제 및 삭감을 통한 기

업의 비용절감은 오히려 기업규모별 임금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나게 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종사상지위별 임금 차별을 방지하는 임금인상 

정책을 도모하여 경기부양책을 모색해야 함.

 - 2022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표준생계비, 임단투 설문결과들을 결합한 기존 임금인상 방식(5.3%)

과 더불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임금인상분(3.2%)을 결합한 8.5% 임

금인상요구율을 발표하는 바임

(연대임금 관련 내용 16페이지 참조)

2022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 8.5%
정액급여 313,596원인상요구

노동자 임금인상분 (5.3%)

’22년 경제성장률전망치(3.1%) + ’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2.2%)

+

연대임금조성분 (3.2%)

전체임금인상요구율의약 1/3수준

<2022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 및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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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인상요구율 기본 산출방식

 - 올해 한국노총 임금인상률을 산출하는 주요 근거로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1%),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2%)과 최근 협약임금 평균인상률 

(약 3.0%)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 특히, 현재 전체 소득가운데 노동자 가구의 재산소득은 극히 희박하고, 근로소

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83%를 달하는 구조에서 여전히 노동자 임금 구조 및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정책이 마련돼야 함.

 - 노동자 가구원 3.11인의 생계를 근로소득으로만 충당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물

가상승률을 고려한 생계비와 근로소득의 격차는 17%임. 한국노총은 이를 일시

에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매년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인

상액의 충족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

1) 임금인상요구율 세부 산출근거

2022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 내 용(원)

(1) 노동자 가구원 수 3.11인 생계비1) 5,450,848

(2) 근로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83%)2) 4,524,204

(3)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2.2%) 반영 생계비3) 4,623,737

(4) 2021년 월평균임금4)

(2021년 1월 ∽ 11월 평균)

월 고정임금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3,932,773

정액임금 3,359,439

(5) 생계비와 실질임금과의 차액
(17.0% 차이)

생계비-월 고정임금 690,964

생계비-월 정액임금 590,061

(6) 2022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 8.5%

(7) 월임금 획득 목표 (8.5%)
월 고정임금 기준 4,300,075

월 정액임금 기준 3,673,035

(8) 임금요구 금액 (8.5%)
월 고정임금 기준 367,302

월 정액임금 기준 313,596

출처:
1) 노동자 가구원 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인 이상 비농림어가 전국(명목)(2021년 3/4분기)
2)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 차지비율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 소비자 물가상승률 : 정부 경제정책방향 (2021년 12월)
4) 월평균 임금 :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인이상 비농림어가 전국(명목) 평균(2021년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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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도시노동자 가구당 인원수는 3.11인 : 노총 생계비 모형의 표준노동자

가구는 4인 가구(Ⅰ)이므로 실제 평균노동자 가구규모(인)에 맞추어 생계

비 조정

‣ 도시노동자 평균 가구원 수 3.11인을 고려한 생계비 : 5,450,848원

- 5,450,848원 = 3인 가구 생계비(5,297,270원) + {[4인 가구 생계비

(6,693,436원) - 3인 가구 생계비(5,297,270원)] × 0.11}

‣ 통계청, 2021년 3/4분기 도시노동자 가구당 전체평균 소득 가운데 근로소

득이 차지하는 비중 : 83%

‣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 : 5,450,848원 × 83% = 4,524,204원

❍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을 반영한 생계비 산정

‣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2.2% 반영

‣ 4,342,919원 + (4,342,919원 × 1.0%) = 4,623,737원

생계비 충족률

생계비
획득목표

월 고정임금 월정액임금(상여제외)

목표액 차액 인상률 목표액 차액 인상률

100%    4,623,737   690,964 14.9    3,949,500   590,061 14.9

99%    4,577,500   644,727 14.1    3,910,005   550,566 14.1

98%    4,531,262   598,489 13.2    3,870,510   511,071 13.2

97%    4,485,025   552,252 12.3    3,831,015   471,576 12.3

96%    4,438,788   506,015 11.4    3,791,520   432,081 11.4

95%    4,392,550   459,777 10.5    3,752,025   392,586 10.5

94%    4,346,313   413,540 9.5    3,712,530   353,091 9.5

93%    4,300,075   367,302 8.5    3,673,035   313,596 8.5

92%    4,253,838   321,065 7.5    3,633,540   274,101 7.5

91%    4,207,601   274,828 6.5    3,594,045   234,606 6.5

90%    4,161,363   228,590 5.5    3,554,550   195,111 5.5

cf. 최근 3년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의 생계비 충족률
    2019년 – 90.3%, 2020년 – 90.7%, 2021년 - 91.3% 

 - 2022년 임금인상요구율인 8.5%를 기준으로 노총의 표준생계비와 비교하였을 

때, 생계비 충족률 93% 수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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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고정임금 총액과 노동소득 충족 생계비 획득 목표

월고정임금총액 정 액 급 여 상여월할분 상여금 비중

평 균(원) 3,932,773 3,359,439 573,334 14.6%

획득목표(100%) 4,623,737 3,949,500 674,237 14.6%

차 액(원) 690,964 590,061 100,903 14.6%

인 상 률(%) 17.6 17.6 17.6

주 : 월 고정임금 총액은 2021년 1월 ∼ 10월 임금 누계 평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전체산업, 5인 이상

임금상승률과 노총 임금요구율의 비교  <단위: %>

구분
명목임금
상승률

실질임금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국노총
임금요구율

민주노
총

임금요
구율

경총임
금

가이드
라인

협약임
금

인상률

2010 6.4 3.8 2.9 9.5 9.2 동결 -
2011 -0.9 -2.9 4.0 9.4 - 3.5 5.1
2012 5.3 2.0 2.2 9.1 9.3 2.9 4.7
2013 3.8 2.1 1.3 8.1 8.9 - 3.5
2014 2.4 1.1 1.3 8.1 8.0 2.3 4.1
2015 3.3 2.3 0.7 7.8 8.2 1.6 4.0
2016 3.8 2.8 1.0 7.9 7.4 동결 3.3
2017 2.7 1.3 1.9 7.6 7.4 동결 3.6
2018 5.7 4.3 1.4 9.2 7.1 2.0% 

내외
4.2

2019 3.5 2.9 0.4 7.5 6.0

미발표

4.0

2020 0.1 -0.5 0.5
7.9

(5.3 – 임금인상분,
2.6 - 연대임금
조성분)

미발표 3.2

2021 4.3 2.0 2.5%
6.8

(4.2 – 임금인상분,
2.6 - 연대임금
조성분)

월 27만 

8.800원 

인상

임금총액 

3.9
통상임금

4.3
출처: 통계청, 민주노총 등



- 16 -

2) 연대임금 인상요구

❍ 임금 불평등·양극화 완화의 일환, 연대임금전략

 - 시장소득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국가복지 확대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불평등도의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와 상대빈

곤율은 최근 5년간 점차 낮아지고 있음.

 - 다만, 시장소득은 여전히 그 불평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조직노동이 

나서서 시장소득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활

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노총은 그동안 정규직-비정규직간, 원청-하청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불평

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 바 있음. 비록, 이러한 활동들이‘결과물’

이라는 차원에서 평가하자면 매우 가시적이고 효과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현

재진행형 프로세스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여전히 그 성과는 조금씩 현장에서 축적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 그동안 단순히 대기업-원청-정규직의 임금인상을 당장 중지 내지 오히려 하향시

키는 동시에, 중소기업-하청-비정규직의 임금을 매우 높게 인상시켜야 한다는 일

부의 주장은 현장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으며, 실제 기업별 노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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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 대안으로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

임.

 - 특히, 그중에서도 임금뿐만 아니라 기업복지까지 더해져서 노동자간 차별의 심화, 

격차의 강화가 발생하는 부분만큼은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은 지금에라도 당장 단

기과제로서 추진해야 마땅할 것임. 

 -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규모 사업장의 법정외복지비용은 상

당히 늘어났음에 반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그것은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머무르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기업복지를 매개체로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대교섭을 실행하는 경우 노동계급 내 

연대 강화를 위한 시도로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 원하청 불공정 거래구

조,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등이 현존하는 노동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

으키는 노동운동의 무기 중 하나로서 연대임금전략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한

국노총은 계속해서 이를 추진하고자 함.

❍ 연대임금전략의 실행방안과 예시

 - 연대임금인상의 핵심은 노동계급 내 공동의 이해를 증진하는 활동들이 바탕이 되

어야 한다는 것임. 즉, 어느 특정 집단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제로섬 게임이 아

닌 포지티브섬 방식의 운동이 필요함.

 - 임금교섭과정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 사업장’에 한정된 시야를 두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대기업 노동조합의 경우 관련 사내비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처우에 관해 관심을 두어야 하고, 중소규모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단순

히 임금뿐만 아니라 실제 작업장 개혁에 관한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함. 

 - 업종과 지역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산업생태계 공동의 발전과 중장기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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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노동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①기업의 이윤을 노동자에게 분배하고 ②프로그램을 통한 노

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③노사 모두에게 조세 혜택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기본적인 임금인상을 8.5%로 요구하되, 일터의 상황과 교섭의 정세에 맞게 임금인

상분 내 일정 비율(1/3)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 조성된 기금의 사용에서는 

노사가 민주적·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현장의 교섭 기본전략으

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임.

<연대임금전략의 일환으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의 예시>

① 지역별 동일업종의 임금교섭과정에서 기본임금인상 요구안을 8.5%로 제시
② 8.5%의 임금인상분 중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분에 해당하는 3~3.2%(1/3 수준) 정도를 노
사가 공동으로 분담하여 조성하는 것을 요구

③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 등의 협력업체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사
업은 원하청이 공동으로 계획

④ 이 과정에서 노사자치의 원칙, 노사동등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기금의 협의회를 민주적으로
구성·운영

 - 더불어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을 일부 수용하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2030년까지 대-중소기업이 서로 평등한 지위로 연합하여 가입하는 연합형 공동

근로복지기금, 업종과 지역을 묶어내어 지역사회 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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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을 노동조합이 가

져야할 것임. 

 -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연대임금전략의 발판이 마련되고 노동시장 전체에 노동조

합의 강력한 사회적 연대전략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함.

한국노총의 2030 공동근로복지기금 발전전략 로드맵

<실례 ①: S화학 공동근로복지기금>

- 노동조합이 공격적으로 제안하고 이른 시간 안에 타결되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모범사례라고
가장 많이 회자하고 있는 사례. 2019년 사내 설비제작 협력업체 26개사를 대상으로 공동기금
법인을 설립하여 원청 12.7억 원, 협력업체 1.1억 원이 출연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총 12.7억
원을 지원받아 26.5억 원의 기금 규모를 자랑하고 있음.
- 단체보험 가입 등 협력업체 노동자의 기업복지사업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1%
행복나눔’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48만 원 가량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음. 현재까지
수혜 노동자의 수는 6,698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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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 ②: H엘리베이터 공동근로복지기금>
- 공동근로복지기금 1호 사례로서, 2016년도 승강기 설치와 관련된 56개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동기금법인 설립. 21년까지 원청 59.1억 원, 협력사 6.5억 원 및 정부 지원 25억 원을 통
해 총 90.6억원의 기금규모를 갖게 되었음. 애초에 엘리베이터 설치업무의 성격상 고강도 노
동으로 인한 이직이 잦아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음.
- 자녀학자금, 영유아 보육료 등 노동자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노동절 기념
품, 휴양콘도 이용료 지원 등 현장노동자의 여가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
음.

<실례 ③: K항공우주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 지자체가 최초로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더욱 확대한 최초의 사례. 2019년 설립 이후
원청 10억 원, 20개 협력업체 14억원, 지자체가 12억 원을 출연하고 중앙정부에서 23억 원
을 지원하여 총 59억 원의 규모를 조성한 바 있음.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노동절 기념품, 체육·문화활동 지원, 재난구호금(1인당 41만원) 지
급을 통해 임금·복지격차를 완화하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음. 또한, 지자체가 실제 지원한 모범사례로서 향후 여타 지역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도 지자체의 역할이 더 커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매년 23.4조의 연대임금조성분 확보 !
2020년 피용자 보수총액(잠정) 918.3조원*

2022년 임금인상률 8.5% 적용 시

약 78조 원의 피용자 보수총액 증가

이중 1/3을 연대임금조성분으로 활용할 경우
※ 피용자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효과성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예시임.

*국민계정 (21.6.30, 한국은행)

<연대임금조성의 효과성>

3)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 요구

❍ 비정규직 비중 및 임금 불평등도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변화

구 분 2019.8 2020.8(A) 2021.8(B) 증감 규모(B-A)

정 규 직
1,200만 명
(58.4%)

1,194만 명
(58.4%)

1,196만 명
(57.0%)

2만 명↑

비정규직
856만 명
(41.6%)

850만 명
(41.6%)

904만 명
(43.0%)

54만 명↑

출처: 김유선(2021.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1 -

< 비정규직 규모 변화 추이 >

출처: 김유선(2021.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비정규직 규모는 2021년 8월 기준 904만 명(임금노동자의 43%)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 비정규직 규모는 2019년 소폭 증가, 2020년은 감소세로 들

어서다 2021년에는 54만명이 증가함.

  출처: 김유선(2021.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경우, 2021년 173만 원에서 7만 원(3.9%) 인상된 

19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불평등 비율은 51.5%에

서 52.2%로 전년보다 0.7%p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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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9.8. 2020.8. 2021.8

임 금
정 규 직 100 100 100
비정규직 51.8% 51.5% 52.2%

노동 시간
정 규 직 42.9시간 42.5시간 42.3시간
비정규직 35.3시간 34.2시간 33.9시간

출처: 김유선(2021.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불평등 및 노동시간 추이

 - 노동시간의 경우 2021년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전년 대비 0.2시간, 비정

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전년 대비 0.3시간 줄어들어 감소 추세를 이어나감.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

-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비정규직 조직화와 더불어 사업장의 임

단협에 의한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함.

- 현실적으로 일거에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도별 목표를 설

정하여 점진적 접근

- 사업장 수준에서의 비정규직 보호 활동의 기대효과

  ‣ 사업장 내 비정규직 증대 억제 및 정규직 고용 보호

  ‣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노동조합의 참여 강화

  ‣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 개선

  ‣ 비정규직의 조직화 유도 및 연대 강화

❍ 사업장 수준 임금 하한선 설정

- 요지 : 매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로 사업장 내 임금 하한선 설정

- 임금협약 예시

제○조 (사내 임금 하한선의 결정)
1. 매년 임금교섭을 통하여 사내 임금 하한선을 결정한다.
2.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조합원 임금의 85% 이하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하도급, 용역, 파견 노동을 사용할 수 없다.

(1) 2022년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액

< 임금소득 불평등도와 저임금계층의 분포 추이(시간당 임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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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임금소득
불평등도(90/10)

(배)
4.35 4.13 3.75 3.59 3.64 3.70

저임금계층 비율
(%)

22.6 21.5 15.7 15.8 17.4 16.1

출처: 김유선(2021.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상위 10% 대비 하위 10%의 임금소득불평등도는 2014년부터 계속해서 하락추

세는 긍정적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여전히 OECD 기준 등 세계수준과 비교

하였을 때, 우리나라 불평등도는 매우 높은 편임.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불평등 완화하기 

위하여 정규직 월 임금총액 인상 요구액을 비정규직에게 같은 수준으로 인상

하도록 함.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좁혀나가고, 궁극적으

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함.

- 2022년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

‣ 2022년 월 정액임금 인상 요구액 313,596원을 비정규직의 임금요구액으로 제시함

 ❍ 산출근거

‣ 비정규직 임금 180만 원(정규직 대비 52.2%)

‣ 2022년도 한국노총 월 임금총액 인상 요구액 367,302원

 ❍ 인상 효과

  ‣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안이 관철되는 경우 노동시장 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화를 극복하고 사회양극화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

함.

‣ 비정규직 현재 임금 1,800,000원(52.2%)에서 313,596원을 확보하는 경우, 2,113,596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과의 임금 수준은 57.5%로 낮아짐.

현 행 임금인상확보시

정 규 직(A)

(원)
3,440,000 3,673,035

비정규직(B)

(원)
1,800,000 2,113,596

비정규직임금비율(B/A)

(%)
52.2 57.5

비정규직 임금인상 기대효과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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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은 2021년도 전체 통계가 발표되고, 최저임금위원회 활

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22년 5~6월 중 양대노총 및 3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와 논의를 거쳐 한국노총 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자 함.

구 분 시 간 급(원) 일 급(원) 인 상 률(%)

98.9-99.8
99.9-00.8
00.9-01.8
01.9-02.8
02.9-03.8
03.9-04.8
04.9-05.8
05.9-06.12
07.1-07.12
08.1-08.12
09.1-09.12
10.1-10.12
11.1-11.12
12.1-12.12
13.1-13.12
14.1-14.12
15.1-15.12
16.1-16.12
17.1-17.12
18.1-18.12
19.1-19.12
20.1-20.12
21.1-21.12
22.1-22.12

1,525
1,600
1,865
2,100
2,275
2,510
2,840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8,350
8,590
8,720
9,160

12,200
12,800
14,920
16,800
18,200
20,080
22,720
24,800
27,840
30,160
32,000
32,880
34,560
36,640
38,880
41,680
44,640
48,240
51,760
60,240
66,800
68,720
69,760
73,280

2.7
4.9
16.5
12.6
8.3
10.3
13.1
9.2
12.3
8.3
6.1
2.75
5.1
6.0
6.1
7.2
7.1
8.1
7.3
16.4
10.9
2.87
1.5
5.1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표


